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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적 쟁점 분석
및 경영자 안전보건관리 전략에 대한 연구

A Study on Conflict Prevention in the Site Selection of National 
Defense Facility Relocation Projects 

한훈*

Hoon Han*

요 약 본 연구는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분석하고, 경영자를 위한 실질적인 안전보

건관리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

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법률의 모호성과 적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지

속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을 개관하고, 경영책임자 처벌 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분석하였다. 특히 '안전보건확보의무'의 모호성,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 고의 또는 중

과실 판단 기준의 불명확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최근 발생한 중대재해 사례들을 통해 법률 적용의

현실적 어려움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제조물책임법과 비교 분석하고, 미

국,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의 제도와 비교하여 한국 제도의 특징과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징벌적 성격의 불명확성,

과도한 배상액 논란, 소송 남용 가능성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마지막으로, 경영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 전략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경영책임자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위험성 평가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key legal issues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SAPA), 
which came into effect on 2022, in South Korea, and to propose practical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trategies for business executives. The SAPA was introduced to prevent serious industrial accidents 
and protect workers' lives and safety. However, its effectiveness has been controversial due to the ambiguity of 
the law and uncertainty in its application. The study first provides an overview of the SAPA's main provisions 
and analyzes legal issues focusing on the punishment of business executives and the punitive damages system. 
Key issues identified include the ambiguity of "safety and health obligations," difficulties in proving causality, 
and unclear criteria for determining intent or gross negligence. Recent cases of serious accidents are examined 
to illustrate practical challenges in applying the law. Furthermore, the study compares the punitive damages 
system under the SAPA with that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and similar systems in th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and Germany. This comparative analysis highlights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the Korean 
system, such as the unclear punitive nature, controversy over excessive compensation, and potential for abuse of 
litigation. Finally, the study proposes practical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trategies for business 
executives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 SAPA and create safer workplaces. Key strategies include establishing a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conducting risk assessments, implementing safety education, managing 
subcontractor safety, and investing in safety and health.

Key words :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Executive Liability, Punitive Damages, Risk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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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세기 대한민국은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룩했지만,

그 이면에는 산업 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희생된 수많

은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존재한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단순한 개인의 부주의를 넘어, 기업의

안전불감증과 사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

로 작용한 결과이다. 특히, 대형 건설 현장 붕괴, 화학

공장 폭발, 제조업체 끼임 사고 등으로 다수의 사상자

가 발생하는 중대재해는 국민들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기며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주요 중대재해 사례들은 기업

의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의 부재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

를 초래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

행되기 전 2020년 4월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는 38

명의 사망자를 낳았고, 2021년 1월 광주 학동 철거 건

물 붕괴 사고는 9명의 무고한 시민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러한 사고들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기업

의 안전 책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근본적으로 변화

시켰다.

표 1. 주요 중대재해 사례
Table 1. Major Cases of Serious Accidents

주요 중대재해 사례 주요 원인 사망자수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 끼임

협착 방지 안전장치
미설치, 2인 1조 작업

미준수
1명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화재 예방 조치 미흡,
안전관리 부실, 비상구

폐쇄
38명

2021년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해체 계획 미준수,
안전관리 감독 소홀,
불법 하도급

9명

2022년 경기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추락

추락 방지 안전시설
미설치, 안전관리 부실

3명

2024년 화성 리튬전지
제조공장 화재

(수사중) 화재 예방 및
대응 시스템 부재, 불법

구조 변경
23명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중

대재해 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한다는 반성에

서 출발했다[1]. 산업안전보건법은 주로 현장의 안전관

리 책임자나 작업자 개인의 과실을 묻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진이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다. 또한, 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기업들이 안전보건 의무를 경시하는 경향

이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최고 경영자를 '경영책임

자 등'으로 규정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직접 묻는다[2].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운영, 점검 의무를 부담

하며,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

의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

다. 이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해 처벌 수위를 대

폭 강화한 것이며, 경영자들에게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2. 연구의 필요성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은 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한다. 이제 기업들은 단순히 법규를 준수하

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

예방' 중심의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3].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도입 초기 단계에 있으며,

법률 조항 해석, 적용 범위, 의무 이행 기준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경영책임자의 의무 범위

와 인과관계 입증 문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

성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면서, 기업들은 법

률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

성을 높이고, 경영자들이 안전보건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

적이 있다. 본 연구는 단순히 법률 조항 분석과 판례

검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영 현장의 어려움

과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기업들이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1. 중대재해처벌법의 개념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법률

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

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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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강력한

처벌을 통해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한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

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

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5].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

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로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3개

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

우를 말한다.

이 법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한다.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

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

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6]. 즉,

기업의 대표이사, 안전보건 최고 책임자(CSO), 실질적

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주주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 등도 경영책임자 등에 포함된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경영 책임자 등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수행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이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의무 내용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목표 설정, 전담 조직
설치, 위험성 평가, 교육 실시,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원인조사, 개선방안마련,
재발방지계획수립및실행등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 명령
준수 및 이행

안전･보건관계법령에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점검, 미이행시개선조치,
안전 교육 실시 여부 점검 등

표 2.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Table 2. Safety and Health Obligations of Business Managers

2. 안전보건 확보 의무 미이행의 효과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

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하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7]. 사

망자가 아닌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경

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

여 기업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했다.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8].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

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경영책임자 등을 직접 처

벌하는 규정이다. 이는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책임을 경영진에게 명확히 부여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경영책임

자 등이 처벌받기 위해서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과 중대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8]. 즉, 경영책임자 등의 행위가 중대재해 발생의 직접

적 또는 간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양벌 규정을 두어 법인 또는 기관

도 처벌한다.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기관에도 벌금형을

과한다.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50억원 이하, 부상자 또

는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은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법률의 모호성, 적용

범위의 불명확성, 과도한 처벌 우려 등으로 인해 기업

들의 혼란과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의 자발적인

안전보건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명확한 해

석과 적용 기준 마련, 기업에 대한 지원과 인센티브 제

공 등 보완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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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경영책임자 처벌 규정 분석

1. 중대재해처벌법의 실제 적용과 쟁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계는 법 적용의 불

확실성과 모호성을 지적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왔

다. 특히, 경영책임자 처벌 규정과 관련하여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포괄적인 범위와 모호한 판단 기준은 경

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

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3]. 본 장에서는 경영책임자 처

벌 규정과 관련된 주요 쟁점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최

근 사례들을 통해 실제 적용 시의 어려움을 살펴본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

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보건확보의무"라는 용어

자체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

치를 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6].

예를 들어, 시행령 제4조 제3호는 "사업 또는 사업

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해·위험요인"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느 수준까지 "개선"해야 하는지, "점검"의

범위와 방법은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모호성은 경영자들이 법률 위반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안전보건 투자를

늘리기보다는 법적 책임 회피에 급급하게 만드는 부작

용을 낳을 수 있다.

표 3. 안전보건확보의무 관련 주요 쟁점
Table 3. Key Issues Related to Safety and Health Obligations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과 중대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9]. 즉, 검찰은 경

영책임자 등의 행위가 없었다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중대재해

는 작업자의 부주의, 설비 결함, 작업 환경, 관리 감독

소홀, 원·하청 관계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경영책임자

의 구체적인 행위와 중대재해 발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2. 최근 중대재해 사례 분석

최근 발생한 중대재해 사례들을 통해 중대재해처벌

법 적용의 쟁점과 문제점을 살펴볼 수 있다. 2022년 5

월,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요양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했다[1]. 해당 사고는 안전난간 미설치라는 기본적인

안전 조치 의무 위반이 원인이었다. 재판부는 원청과

하청 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들에게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적용하여 각각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

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안전난간 미설치라는 명백한 위

반 사항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는 지적과 함께, 현장 관

리 감독의 책임 범위와 처벌 수위에 대한 논란이 제기

되었다.

2022년 3월, 경남 창원시의 한국제강 공장에서 하청

근로자가 작업 중 방열판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

생했다[10]. 해당 사고는 안전 작업 계획 미수립, 노후

설비 사용 등 안전보건 관리 부실이 주요 원인으로 지

목되었다. 특히 한국제강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산업안

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유사한 사

고가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관

리체계 구축 의무 위반에 대한 비판이 거셌다. 1심 법

원은 한국제강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

의를 적용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회사에는

1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와

상고는 모두 기각되어 1심 판결의 형량이 그대로 확정

되었다. 한국제강 사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와 법 적용의 일관성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

으켰다.

2022년 3월, 서울 서초구의 한 복합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했

다. 사고 원인은 안전모와 안전대 미착용, 추락 방호

설비 미설치 등 다양한 안전 조치 의무 위반이었다. 검

찰은 원청과 하청 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들을 산

주요 쟁점 내용

안전보건확
보의무의
범위

- 경영책임자등이어디까지책임을져야하는
가?
-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인과관계
입증

- 경영책임자등의행위와중대재해발생사이
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 다른 요인과의 구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고의와 중과실의 기준은 무엇인가?
-어떤경우에경영책임자등에게고의또는중
과실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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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

고, 원청 업체 경영 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

의로 기소했다. 해당 사건은 안전장비 미착용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 소재와 함께, 원청의 안전보건 확보 의

무 범위, 하청 근로자에 대한 책임 범위 등이 쟁점이

되었다.

2024년 6월, 경기도 화성시의 리튬전지 제조업체 공

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는 23명의 사망자와 8명의 부

상자를 낳았다[8].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

장 많은 인명 피해를 낸 사고이며, 안전보건 관리에 대

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아리셀은 사고 발생 3개월 전 소방 당국으로부터 화재

위험성을 경고받았고, 올해 초에는 고용노동부의 안전

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안전 불감

증과 정부 컨설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아리셀 대표 등 관계자들을 중대재해처벌법 위

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불법 구조 변경, 외국인 노동자

불법 파견 등 다양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

다.

그림 1. 2024년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공장 화재사고 타임라인
Figure 1. Timeline of Fire Accident at Iithium Battery
Manufacturing Plant in Hwaseong City in 2024

이러한 최근 사례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쟁점

과 문제점을 보여준다. "안전보건확보의무"라는 추상적

인 개념을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

고 있으며, 인과관계 입증 문제, 고의 또는 중과실 판

단 기준, 양벌 규정 적용,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법률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기업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

다. 따라서, 중대재해 감소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률 조항의 명확성을 높이고, 현실적인 안전

보건 관리 기준을 마련하며,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활동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Ⅳ.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분석

1. 제조물책임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상 손해배상 제

도 비교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형사 처벌

과 더불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했다[10]. 이는 기업의 안

전보건 의무 위반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고, 중

대재해 발생을 억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실제로 중대재해 감소에 효과

적인지, 그리고 한국의 제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문

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중대재해처벌법 외에도 이미 제

조물책임법에 도입되어 있다. 두 법률의 징벌적 손해배

상 제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제조물책임법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비교
Table 4. Comparison of Punitive Damages Under Product
Liability Act and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구분 제조물책임법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

중대재해로 인한 손해

대상 제조업자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주관적
요건

고의에 의한 결함 은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손해
배상
범위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액의 5배까지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

해서만 적용되는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

해 및 중대시민재해로 인한 손해까지 포함하여 적용

범위가 더 넓다[8]. 또한, 제조물책임법은 제조업자의

고의에 의한 결함 은폐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고의뿐

만 아니라 중대한 과실까지 포함하여 적용 요건을 완

화했다.

2. 주요 국가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분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운

용되고 있다. 미국은 주마다 법률이 다르지만, 일반적

으로 악의적인 불법 행위, 고의적인 계약 위반 등에 대

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배심원 제도를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 액수를 결정하며,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11]. 그러나 과도한

배상액으로 인한 기업 활동 위축, 소송 남용 등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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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개혁 논

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

다. 계약 위반, 명예훼손, 사기 등 특정 유형의 불법 행

위에 대해서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며, 법원이 배

상액을 결정한다. 영국 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

하는 데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배상액도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4].

독일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원칙적으로 인정하

지 않는다. 독일 민법은 손해배상을 손해 전보를 목적

으로 하며, 가해자를 처벌하는 기능은 형법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명예훼손과 같은 인

격권 침해의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높게

인정함으로써 징벌적인 효과를 부여하고 있다[3].

표 5. 주요 국가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비교
Table 5. Comparison of Punitive Damages Systems in Major
Countries

구분 미국 영국 독일

제도
인정

O 제한적 인정 X

적용
범위

광범위 제한적
예외적인 경우
(인격권 침해)

배상액
결정

배심원 법원 법원

특징
징벌적 성격
강함, 고액
배상 빈번

징벌적 성격
약함, 신중한
적용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안함

한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미국과 독일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다[12]. 전보적 손해배상을 원칙으로 하

지만, 예외적으로 특정 불법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

배상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아직 제도 도입 초

기 단계이며, 법률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첫째, 징벌적 손해배상의 성격이 불명확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를 처벌하고, 위법 행위를 억제하는

'징벌적 기능'과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보상적 기

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제도는 두 기

능 사이의 균형점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3].

둘째, 손해액의 5배라는 배상 범위가 과도하다는 지

적이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전보적 손해배상을 초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도한 배상액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특히, 중소기

업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14].

셋째, 소송 남용의 가능성이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악

의적인 소송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시도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

해하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

다[15].

그림 2. 한국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주요 쟁점
Figure 2. Key Issues of the Punitive Damages System in
Korea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피해

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하지만, 한국 제

도는 징벌적 성격의 불명확성, 과도한 배상액 논란, 소

송 남용 가능성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16]. 중대

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구

체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목적과 기능을 명확히 하

고, 배상액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소송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Ⅴ. 경영자를 위한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 전략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 확

보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한다[4]. 따라서 기업들은 단순

히 법규를 준수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근로자

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예방 중심의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구축에 적극

적으로 나서야 한다[3]. 본 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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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자를 위한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 전략을 제시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의무이다. 이는 단순히 안전 관리 조직을 만들고 서류

상으로 매뉴얼을 갖추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사업

장의 특성과 규모에 맞는 실질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는 동적인 프로세스를 의

미한다[12].

그림 3.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단계
Figure 3. Stages of Establishing a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경영자의 적극적인 의지와 리더십은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의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13].

경영자는 안전보건을 기업 경영의 핵심 가치로 인식하

고, 안전보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필요한 자

원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들의 참여를 독려하

고, 안전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평가하여 감소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

조 제3호에서 경영책임자 등이 이행해야 할 핵심 의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14].

위험성 평가는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15].

경영자는 현장 작업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

고, 실제 작업 환경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

련해야 한다. 또한, 정기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위험

성 평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는 것이 중요

하다.

그림 4. 위험성 평가 절차
Figure 4. Risk Assessment Procedure

안전보건 교육은 근로자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안

전 작업 수칙을 준수하도록 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다[16].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 관련 교육 실시 여부를

점검하고, 미실시 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

무를 부과하고 있다.

표 6. 안전보건 교육 유형
Table 6. Types of Safety and Health Education

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협력업체 안전관리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이다[17]. 원청은 협력업체와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공동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안전

보건 관리에 협력해야 한다. 협력 업체 선정 시 안전보

건 관리 역량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계약 단계에서

안전보건 관련 조항을 명확히 하여 책임 소재를 분명

히 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에는 필연적으로 비용이 발생한다. 경

영자는 안전보건 투자를 비용이 아닌, 근로자의 생명과

교육
유형

내용

정기
교육

모든근로자대상사업장공통안전수칙, 기본적인
안전장비 사용 방법, 응급처치 요령 등 교육

특별
교육

위험 작업 종사자, 신규 채용 근로자, 변경된 작업
공정담당근로자등을대상으로직무특성에맞는

안전 교육 실시

관리
감독자

관리 감독자의 안전보건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실시, 위험성평가참여, 작업허가절차준수,
근로자 안전 지도 및 감독 등에 대한 교육

협력
업체
근로자

협력업체근로자에게원청사업장의안전수칙및
작업 환경에 대한 교육 실시, 공동 안전 교육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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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보호하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

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18].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도 경영책임자 등에게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및 유해·위험

요인의 개선 등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

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

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한 일

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경영자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

력이 필수적이다. 단순히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소극적

인 자세에서 벗어나,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안전 문화를 조성하고,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을 구축해야 한다. 본 장에서 제시된 전략들을 바탕으

로 경영자들이 안전보건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부와 근로자 모두가 협력한다면 중대재해를 예방하

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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